
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

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,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

불법 촬영하여 저장, 유포, 유포협박, 전시·판매 하는 등,

사이버 공간, 미디어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

말해요.

#자료 출처: 「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」_여성가족부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

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?

#디지털그루밍

‘디지털그루밍’이란, 온라인 채팅, 모바일 메신저, SNS를 통해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

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와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. 
주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요.

#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

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! 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적인 영상을
촬영 했더라도 동의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해요.

#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하는 경우

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경우를 말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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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?

#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

단톡방 안에서의 성희롱,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, 게임 상에서
성적인 모욕주기, 명예훼손성으로 성적 명의 및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요.

#유포 협박

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를 말해요.

#재유포 및 제3자 유포

최초 유포 이후에 원유포자, 혹은 제3자에 의해서 2차로 유포되는 경우를 말해요.

#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

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해요.




